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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

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」

심 사 보 고 서

2024. 11. 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일호 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m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인 대림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

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을 수립하고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

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m 사업지구, 정비계획의 결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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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m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인 대림 1구역에 대하여

노후·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, 신속

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을 수립하고「도

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영등포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

한 건으로,

m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토지이용, 용도지역, 정비계획,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등으로

m 검토 결과

-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 노후하고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

거환경 개선하여 효율적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정비

계획 결정(안)으로는,

-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용지 및 도로(진입도로 확폭), 공원(신설), 사회복지

시설(신설),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복합시설 조성 계획 결정하였으며,

-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 및 제2종일반주

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의 면적을 상향 결정하였음.

-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용적률 중 상한용적률을 250%, 법적상한 용적률을 285%

이하, 최고높이는 110M 이하로 계획 수립하였으며,

-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용적률을 284.91%로 하고 세대수는 1,026세대, 높이는 지

상 35층으로 계획하여 단지 연계성 강화 및 수요계층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한 지

역맞춤형 주동배치 하였음. 한편 높이는 주변부 개발계획과 연접부 저층주거지 등의 주

변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개발 가능 적정높이로 제안함.

- 해당 대상지는 2022년 폭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침수특별재난 지역 및

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임. 협소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신속

통합기획(주민 30%이상 동의)으로 인한 주택재개발이 시급한 것이 현 실정임.

-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남은 정비계획의 입안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

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, 사

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의견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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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
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의 안
번 호

제 427 호
제출연월일: 2024. 10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상정이유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인 대림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

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을 수립하고「도시 및 주거

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비계획 결정(안)

1)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

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
면 적(㎡)

비 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신규
대림1구역 주택정비형

재개발정비사업

서울특별시
영등포구 대림동
855-1번지 일원

- 증) 42,430 42,430 -

2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분 명칭 면적(㎡) 비율(%) 비고
합계 42,430 100.0

정비기반

시설 등

소계 6,266(수평투영면적 4,947) 14.8
도로 2,041 4.8

사회복지시설 1,000 2.4 중복결정
공원 3,225 7.6 중복결정

유수지(저류시설) - (수평투영면적 1,514) - 중복결정
공영주차장 - (수평투영면적 3,433) - 중복결정

획 지

소계 36,164 85.0
획지1 35,852 84.5 공동주택
획지2 102 0.2 종교용지
획지3 210 0.5 종교용지

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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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계획

-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

구분
면적(㎡)

비율(%) 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합계 42,430 - 42,430 100.0 -

주
거
지
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30,426 감) 29,411 1,015 2.4 -

제2종일반주거지역 6,436 감) 1,185 5,251 12.4 -

제3종일반주거지역 5,568 증) 30,596 36,164 85.2 -

4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- 도로

구분

규 모

기능
연장
(m)

기점 종점
사용
형태

주요
경과
지

최초
결정일

비고
등급 류별 번호

폭원
(m)

기정 중로 1 -
20.5
~25

집산
도로

592 - -
일반
도로

- - -

변경 중로 1 -
20.5
~28

집산
도로

592
(193)

대림동
990-130

대림동
697-2

일반
도로

- -
구역내

도로확폭

기정 소로 2 134 6~9
국지
도로

662 - -
일반
도로

-
서고

1969.1.18
-

변경 소로 2 134 9~12
국지
도로

662
(109)

대림동
834-8

신길동
448-1

일반
도로

-
서고

1969.1.18
구역내

도로확폭

기정 소로 2 135
7.5~
9.5

국지
도로

157 - -
일반
도로

-
서고

1969.1.18
-

변경 소로 2 135
7.5~
13

국지
도로

157
(102)

대림동
885-6

대림동
952-2

일반
도로

-
서고

1969.1.18
구역내

도로확폭

폐지 소로 3 - 4
국지
도로

148
(148)

- -
일반
도로

- - 도로폐지

※ ( )는 구역내 도로확폭 연장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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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
도로명

변경후
도로명

변경내용 변경사유

중로
1-

중로
1-

•구역내 도로확폭
- 구역내 연장 L=193m
- B=20.5m → 28m (5m 확폭 및 우회전

대기차로 3m 확보)

•대림로의 일체적 도로폭
원확폭 및 우회전 대기
차로 확보)

소로
2-134

소로
2-134

•구역내 도로확폭
- 구역내 연장 L=109m
- B=6~9m → 9~12m (3~6m 확폭)
- 기점부 우회전대기차선 확보

•보차혼용도로에서 보차
분리를 통한 안전사고
방지와 대상지로의 차량
진출입 원활하게 하고자
우회전대기차선 확보

소로
2-135

소로
2-135

•구역내 도로확폭
- 구역내 연장 L=102m
- B=7.5~9.5m → 7.5~13m (3.5m 확폭)

•보차혼용도로에서 보차
분리를 통한 안전사고
방지와 차량 흐름

소로
3-

- •도로폐지
•대림동 855-1번지 일원

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도
로폐지

- 주차장

구

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 위치
면적(㎡) 최초

결정일
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폐

지
221

노외주

차장

대림동

834-1
1,620 감) 1,620 -

서고 제2000-77호

(2000.09.19.)
-

- 주차장 폐지 사유서

도면

표시번호
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

221 주차장
•폐지

- 위치 : 대림동 834-1
- 면적 : 1,620㎡

•대림1구역 정비계획수립에
따른 구역내 공영주차장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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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도시계획시설(공원, 주차장, 유수지, 사회복지시설) 중복 결정에

관한 계획

구

분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위치

면적(㎡) 최초

결정일
비고

기정 변 경 변경 후

신
설

공원 소공원

대림동
834-1
일원

- 증) 3,225 3,225 -

•중복결정면적
- 공원(3,225㎡)
- 주차장(4,225㎡)
- 유수지(3,225㎡)
- 사회복지시설

(1,000㎡)

주차장 노외주차장 - 증) 3,433 3,433 -

유수지 저류시설 - 증) 1,514 1,514 -

사회
복지
시설

-
대림동

858-24
일원

- 증) 780 780 -

※ 시설조서면적은 수평투영면적, 중복결정면적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임

※ 공영주차장은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하부에 통합아여 복합시설로 설처

※ 저류시설은 공원하부 공간에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로 설치

- 변경 사유서
도면

표시번호
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

- 소공원
•위 치 : 대림동 834-1 일원
•면 적 : 3,225㎡

•대림로 가로활성화 및 녹지보행 환
경 조성을 위한 공원신설

-
공영

주차장

•위 치: 대림동 834-1 일원
•주차장: 지하1층~지하3층
•수평투영면적: 3,433㎡

•공원 및 사회복지시설과 복합화된
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지역내 주
차수요 확충 및 토지이용효율화 증
대

- 저류시설

•위 치: 대림동 834-1 일원
•유수지: 지하3층(펌프실)
지하4층(저류시설)
•수평투영면적: 1,514㎡

•침수특별재난지역인 대림동 일대의
우수를 공원지하에 저류할수 있는
유수지를 설치하여 수해예방 및 치
수안정성 증대

-
사회복지

시설
•위치: 대림동 858-24 일원
•수평투영면적: 780㎡

•지역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공간
확충을 위한 신설

-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건축물 규모 결정조서

구분 시설명 위치
건폐율

(%)
용적률(%) 층수 비고

신설
사회복지

시설

대림동

858-24일원
60% 200%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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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(안)

구 분 시설의 종류
면적(㎡)

비고
기정 증감 변경

합계 - 증) 9,820 9,820 -

주민

공동

시설

경로당 - 증) 600 600 580 이상

어린이놀이터 - 증) 1,600 1,600 1,218.2 이상

어린이집 - 증) 600 600 580 이상

유아놀이터 - 증) 300 300 280 이상

주민운동시설 - 증) 900 900 694.5 이상

작은도서관 - 증) 300 300 203 이상

다함께돌봄센터 - 증) 300 300 66 이상

소계 - 증) 4,600 4,600 3,190이상

부대

복리시설

관리사무소 - 증) 250 250 55.8 이상

주민편의시설 - 증) 1,820 1,820 -

경비실 - 증) 50 50 -

근린생활시설 - 증) 3,100 3,100 -

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(주민공동시설)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(주민공동시설)

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영가이드라인(국토교통부)

: 1000세대 이상 : (500㎡+세대당 2.0㎡)×1.25

※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 될 수 있음

7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

구분

구역구분

위치

정비개량계획(동)

명칭 면적(㎡) 계 존치 개수
철거후
신축

철거
이주

신설
대림1구역 주택정비형

재개발정비구역
42,430

영등포구 대림동

855-1번지 일대
221 1 - 2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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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 건축물에 관한 계획

- 건축시설 계획

구
분

구역구분
가구 또는
획지구분

위치
주된
용도

건폐율
(%)

용적률(%)
높이(m)
(최고층수)

비고

명칭
면적
(㎡)

명칭 면적
정비
계획

법적
상한

신설
대림1구역
주택정비형

재개발정비구역
42,430

획지1 35,852
대림동

855-1일원

공동주택
및

부대복리시설

40
이하

250
이하

258
이하

110m이하
(35층

이하/해발고도1
35m이하)

-

획지2 102
대림동

836-11 일원
종교시설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련
규정에따름

획지3 210
대림동883-4

일원
종교시설

획지4 3,225
대림동834-1

일원
공원시설

획지5 1,000
대림동

858-24 일원
사회복지시설

주택의 규모
및 규모별
건설 비율

•총세대수 : 1,026세대 (분양 812세대, 임대 214세대)
•전체 건립규모(전용면적 기준)

건립규모 세대수 비율(%)

합 계 1,026 100.0

85㎡ 이하

40㎡ 이하 144 14.0

40㎡~50㎡ 198 19.3

50㎡~60㎡ 117 11.4

60㎡~85㎡ 523 51.0

85㎡ 초과 44 4.3

- 85㎡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: 95.7%
- 임대주택 건설 :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이상 또는 전체연면적의 10% 이상
-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 :40㎡이하
*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,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

주택(임대) 세대수 제외
*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

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

심의 완화 사항

•용도지역 상향 : 제2종(7층이하)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→제3종일반주거지역(공동주택용지)
제2종(7층이하) →제2종일반주거지역 (기반시설)

•기준용적률 상향 :193% →213%(60㎡이하 주택 추가확보 적용)
•허용용적률 인센티브 : 11.5%(공공보행통로, 열린단지 및 공개공지 조성)
•예정법적상한 용적률 : 28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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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
분

구역구분
가구 또는
획지구분

위치
주된
용도

건폐율
(%)

용적률(%)
높이(m)
(최고층수)

비고

명칭
면적
(㎡)

명칭 면적
정비
계획

법적
상한

건축물의
건축선에
관한계획

•건축한계선 지정
-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

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율(%)

획지1
디지털로69길 변 :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m 지정

그 외 도로 변 :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5m 지정
공동주택

획지2 대림로22길 변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종교

획지3 디지털로69길 변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종교

획지5 대림로 변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지정 사회복지

•주거동 배치 금지 구간
- 대림로 가로환경 개선 및 오픈공간 확보를 위해 폭 15m 지정

기타사항에 관한
계획

•공공보행통로
- 대림로22길에서 디지털로까지 연결되는 폭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지정
•공개공지

- 대림공원교차로 변 공동주택용지 내 지정
•통합배치

- 공원과 사회복지시설 지하공간에 공영주차장 통합배치 지정, 공원 하부에 저류시설을
조성하여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

•차량진출입구
- 공동주택 : 대림로22길 변 및 디지털로69길 변 각1개소 지정
- 공영주차장 : 대림로22길 변 1개소 지정
•특별건축구역 :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완화규정사항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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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용적률 계획

구 분 산 정 내 용

토지이용

계획

계
(구역면적)

획지면적
(공동주택+
종교용지)

공공시설 부지제공면적

공공시설 등
환산부지면적신설

정비기반시설
기반시설 내
국공유지

기존기반시설
내 국공유지

42,430㎡ 36,164㎡ 6,266㎡ 1,872㎡ 3,406㎡ 4,844.37㎡

공공시설부지

제공면적

(순부담)

•순부담율 : 13.7%
- 신설 정비기반시설 –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–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+

공공시설 등 환산부지면적
= 6,266㎡ - 1,827㎡ – 3,406㎡ + 4,844.37㎡ = 5,832.37㎡

신설기반시설

+

공공시설등

토지면적
•6,266㎡

- 토지 : 도로, 공원, 사회복지시설

공공시설 등
환산부지면적

•환산부지면적 = 표준건축비(원/㎡)×시설연면적(㎡)/부지가액(원/㎡)

구분
표준건축비
(원/㎡)

시설 연면적
(㎡)

부지가액
(원/㎡)

환산부지면적
(㎡)

사회복지시설 3,849,000/1.1 1,100 8,500,000 452.82
공영주차장 2,677,000/1.1 9,739.40 8,500,000 2,788.49

유수지 900,000원/톤 15,140톤 8,500,000 1,603.06

※공공시설 등 환산부지면적 :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
환산

※부지가액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정평가 추정금액임
※향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결정 후 공공기여에 따른 부지면저을 환산하여

재산정 후 반영

계획용적률

① 기준용적률•213%(전용 60㎡이하 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20%상향 적용)

② 허용용적률
•224.5%

- 인센티브 = 11.5%[공공보행통로, 공개공지, 열린단지]
- 기준용적률+인센티브 = 213%+11.5% = 224.5%

정비계획

(상한)용적률

•250%
=허용용적률 × (1+1.3×가중치×α토지) +

((0.7~1.0)×α건축물)
= 224.5% × [(1+1.3×0.890648833×0.027319987)
+ (0.7×0.133955633)]
= 252.7%≦ 250% 이하 적용

※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% 이하 제한
※가중치 = 공공시설 용적률(200%) ÷ 공동주택허용용적률(224.5%)

= 0.890648833

•α토지=공공시설부지 제공면
적(순부담면적)/공공
시설제공후 대지면적

= 988㎡/36,164㎡
= 0.027319987

•α건축물=공공시설 제공면적
(순부담면적)/공공시
설제공후 대지면적

= 4,844.37㎡/36,164㎡
= 0.133955633

법적

상한용적률

•285%
※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류의 1/2은 국민주택규모주택(공공주택)

으로 건설

•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에
서 최종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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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9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- 임대주택 건설 계획

    

구 분 검 토 내 용

계획기준
•임대주택 건설 :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또는 연면적의 10%
•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 : 전용면적 40㎡ 이하
※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, 기부채납 주택 세대수 제외

산출근거

•전체 세대수 : 888세대 [1,026-138(법적상한 증가분)]
•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: 134세대

-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[1,026-138]의 15% 또는 연면적의 10% 이상
= 888세대 ✕ 15% = 133.2세대 또는 83,491.65㎡ ✕ 10% =
8.3491.6㎡ 이상
∴ 134세대, 9,141.8㎡ 계획

•임대주택 세대수의 30%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이상을 40㎡이하로
건설계획 : 53세대
- [214 – 80(법적상한 공공임대)}의 30% 이상

= 134 x 30% = 40.2세대
- 888세대의 5% 이상 : 888 x 5% = 44.4세대
∴ 53세대 계획 > 40.2세대 또는 44.4세대

구 분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

합계 134 15.1% 100.0%

40㎡ 이하 53 6.0% 39.6%

40㎡ ~ 60㎡ 이하 81 9.1% 60.4%

60㎡ ~ 85㎡ 이하 - - -

  

-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건설에 관한 계획

    

구 분 검 토 내 용

계획 기준
•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: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

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뺀 용적률의 50% 이상
•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

법적상한용적률 •285% (법적상한용적률 이하범위에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)

상한용적률 •250%

국민주택

규모 주택

의무면적

용적률 증가분 •285% - 250% = 35%
증가된

용적률의 50%
•35,852㎡ x 35% x 50% = 6,274.1㎡

의무 연면적 •6,274.1㎡이상

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

(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)

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 수 연면적 비고

39.85㎡ 58.30㎡ 23 1,340.9㎡ -

49.90㎡ 71.35㎡ 20 1,427.0㎡ -

59.92㎡ 83.20㎡ 17 1,414.4㎡ -
74.98㎡ 99.87㎡ 8 798.9㎡ -

84.95㎡ 112.19㎡ 12 1,346.3㎡ -

합계 80 6,327.5㎡ ≧6,274.1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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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추진경과

가. 2022.12.29. :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25개소

→ 대림1구역

나. 2023.03.~05. : 정비구역지정 용역 입찰공고 및 평가(영등포구)

다. 2023.05.18. :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(영등포구)

라. 2023.06.22. : 신속통합기획 건축기획설계 용역착수보고(서울시)

마. 2023.08.19. :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1차(서울시)

바. 2023.11.08. :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2차(서울시)

사. 2023.11.24. :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(서울시)

아. 2023.12.12. :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(서울시)

자. 2024.01.08. :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통보 (서울시 → 영등포구)

차. 2024.03.~05. :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서면심의 1~2차(영등포구)

카. 2024.06.20. : 주민설명회 개최(영등포구)

타. 2024.06.20.~07.25. :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(영등포구)

파. 2024.07.~08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(영등포구)

4.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

가. 관련부서 협의

1) 협의기간 : 2024.07.01.~2024.08.06.

2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: 붙임1 참조

나. 주민설명회

1) 개최일시 : 2024.06.20.(목), 15:00~17:00

2) 장 소 :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강당

다. 주민공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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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공 고 일 : 2024.06.20.(목)
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-1133호)

2) 공고기간 : 2024.06.20.~2024.07.25.

3) 제출의견 :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(안) 선반영 요청

4) 심사위원회 개최결과: 불채택

5. 검토의견
금회 상정안건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인 대림 1구역에

대하여 노후·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

추진하고자,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

결정(안)을 수립하고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영등포구

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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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

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1. 관련부서 협의결과

가. 협의기간: 2024.07.01.~2024.08.06.

나. 협의부서: 서울시(73), 영등포구(30), 유관기관(30)

구 분 계 반영 향후반영 부분반영 미반영
합 계 133 53 80 - -
서 울 시 73 32 41 - -
영등포구 30 15 15 - -
유관기관 30 6 24 - -

다.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
여부

공공

주택과

(서울시)

◯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조에

따른 재개발 의무 공공주택 중 전용 74

㎡형 및 전용 84㎡형을 전용 49㎡형,

전용 59㎡형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

◯ 「도시정비법」제10조에 따른 재개발
의무 공공주택 중 전용 74㎡형 및
전용 84㎡형을 전용 49㎡형, 전용
59㎡형으로 변경하여 확보하였음.

구 분
1)공공

협의안 조치안
49㎡ 46 58
59㎡ 17 23
74㎡ 12 0
84㎡ 6 0

1)공공주택:「도시정비법」제10조에 따른
재개발의무 공공주택

반영

◯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에

따라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전

용 84㎡형 연면적을 활용하여 전용 59

㎡형을 추가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

◯ 전용 84㎡형 연면적을 활용하여 전용
59㎡형을 추가확보 하였음.
부지면적 36,046㎡ → 변경)35,852㎡

확보의무면적 35,852㎡×17.5%=6,274.10㎡

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(㎡)

39

㎡

협의안
58.30㎡

22 1,282.60
조치안 23 1,340.90

49

㎡

협의안
71.35㎡ 20

1,427.00
조치안 변경없음

59

㎡

협의안
83.20㎡

4 332.80
조치안 17 1,427.00

74

㎡

협의안
99.87㎡ 8

798.96
조치안 변경없음

84

㎡

협의안
112.19㎡

22 2,468.18
조치안 12 1,346.28

계
협의안 76 6,309.54
조치안 80 6,327.54

→ 6,327.54㎡ > 6,274.10㎡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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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
여부

도시계획

상임

기획과

(서울시)

◯ 북측 대림로22길변 건축한계선계획은 획

지1(폭 5m) 및 획지2(폭 1m)를 상이

하게 계획하였으나, 도시계획시설(소로

2-134)내에서 보도 2m가 계획된 점을

고려하여 건축한계선은 적정 폭원으로 동

일하게 조정 검토 필요

◯ 신속통합기획가이드라인에 따라 대

림로22길변은 건축한계선 5m이상

확보하게 되어 있으며, 획지2 종교

용지의 면적이 102㎡로 공동주택용

지와 동일한 건축한계선5m로 계획

시 획지2 용지의 과도한 규제로 검

토되어 건축한계선 폭 1m로 제시

하였으나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

폭5m를 고려하여 금회 3m로 조치

하였음

반영

◯ 용도지역 관련, 도시계획시설(소로2-134)

의 용도지역계획(제2종7층, 제2종일반)

은 동일 용도지역(제2종7층)으로 조정

검토 필요

◯ 도시계획시설(소로2-134)의 시점

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을

제2종7층으로 변경하였고, 소로

2-135호의 종점부 용도지역 제3종

일반주거지역을 제2종(7층)일반주

거지역으로 변경하였음

반영

◯ 공원계획 면적(3,031㎡)은 금회 협의

(안)의 계획 세대수(1,026세대) 유지시

「공원녹지법」상 의무면적(3,078㎡)에

정합되도록 조정필요

◯ 「공원녹지법」상 의무면적(3,078㎡)

이상 3,225㎡로 조정하였음
반영

도시계획

과

(서울시)

◯ 저류시설은 운영(예정)부서 (市치수안전

과, 區치수과)와 협의를 통하여 저류조의

규모 및 설치비용을 검토바랍니다

◯ 저류조 규모 및 설치비용 관련하여

영등포구 치수과에 검토요청 결과

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시 저

류조 설치에 대한 세부도면 및 저류

조용량에 대한 전문가 수리검토 결

과에 대하여 별도협의하는 것으로

의견제시 (치수과-15613호 24.08.13.)

하였음 [첨부1]

향후

반영

교통

행정과

(영등포구)

◯ 사업지 북측 (신동아 파밀리에 앞) 교차

로는 내부에서 좌회전하는 수요가 평소

많아 사업준공시 더 많은 좌회전 대기행

렬로 인해 교차로의 정체가 발생될 수 있

으며 대기행렬 길이가 사업지 출입구를

막을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

책 검토가 필요함

◯ 디지털로69길 도로확폭에 따라 2→

3차로로 변경하여 좌회전차로를 확

보하였으며, 포아송분포(poisson)

를 통해 좌회전대기차로 길이를 분

석한 결과 사업시행시(2034년) 좌

회전 대기차로 길이는 L=14m로

분석되어,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

L=38m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반영

◯ 사업지 서측 이면도로 구간 전체는 사업

지 반대편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기능이

저하되고 중앙선 위반행위 등 지역주민의

불편이 커질 수 있으므로

- 구간전체 능률차로제(1:2)를 양방향 2차

로 운영으로 변경하든지

- 혹은 교차부에만 능률차로제로 운영하는

대안 제시가 필요함

◯ 사업지 서측 이면도로 구간 전체를

양방향 2차로로 계획하였음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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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1] 치수과-15613호 24.08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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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의견서

○ 검토내용: 대림1구역 침수저감대책 지하 저류조 검토의견

검 토 의 견

○ 저류조 설치 위치는 대상지 내 최저표고인 대림로(대동초

사거리변)로 선정한 것, 우수량 산정시 50년 강우빈도를

적용한 것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음.

○ 저류조 용량 산정 시 우수유역면적은 우수유하 방향을 고려

하여 저류조 설치 대상지 상류측 우수유역 면적을 포함한

설치가능 최대 저류조 용량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시 저류조 설치에 대한 세부도면 및

저류조 용량에 대한 전문가 수리검토 결과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

필요함.(세부 계획수립 및 설계 시 치수과와 협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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